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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었습니다. 건설기술자로서 접할 기회가 적었던 법률공부와 건설분

쟁에 대한 학습은 배움의 즐거움으로 참 유익한 2년간의 대학원 생활이었

습니다.

무사히 대학원을 마치도록 격려와 응원해 주신 원장님, 교수님들, 교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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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논문 초고(草稿)의 어수선함과 능력 부족에도 불구하고 논문의 기

틀을 잡아주시고, 논문 방향설정의 혼돈으로 포기상태의 상황에서 용기와

격려를 해주신 박상열 원장님과 바쁘신 와중에도 심사위원장을 맡아 논문

내용상 오류와 흠결사항에 대하여 많은 지도와 함께 보충을 할 수 있도록

힘써주신 유선봉 원장님께 무한한 감사를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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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논문을 잘 쓰고 있는지 진도(進度)를 물으면서 격려하고, 추진력을

보태준 건설법무대학원 11기 동기들과 선후배님들께도 감사드리며, 앞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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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공사비 감정에서 적정공사비 산정에 관한 연구

건설공사 시행중에 분쟁이 발생하여 기성공사비를 산정하거나, 공사 완공

후 공사대금의 증감을 둘러싸고 쌍방이 공사비의 적정성, 공사대금 변경의

타당성을 다투는 등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공사비 감정에서 공사비 산출을

위한 기준의 설정은 분쟁 조정을 위한 제일 중요한 요소가 된다.

공사비 감정은 특성상 감정인마다 감정기준을 달리하는 경우가 많고 감정

결과의 편차가 많이 발생하여 소송사건의 합리적인 처리에 지장을 주는 등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

여 서울지방법원 건설소송전담 재판부의 판사들로 구성된 건설소송연구회

에서 “건설감정기준과 표준감정서 작성지침”을 발표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연구와 개선의 내용이 하자감정에 편중된 감이 있어 기타 일반 공

사비 감정에는 감정기준설정과 표준감정서 작성 지침에 대한 연구와 개선

은 미미한 실정이다. 본인은 이런 부족한 분야에 대하여 공사비 감정에서

적정공사비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사비의 중요 구성 요소인 직접

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과 공사손해 보험료에 대하여 분석하

고, 건설사업 진행과정에서 발생되는 공사비의 변화과정을 계획, 입찰. 계

약, 시공 단계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둘째 공사비 감정에서의 문제점을

정리하였다. ① 공사원가에도 못 미치는 공사비로 공사 도급계약의 문제,

② 공사비 감정 시 기준 설정의 어려움 ③ 공사시행 관련 자료 부족 ④ 자

재 적용과 시공질 판단에 대한 어려움에 대하여 고찰하였으며 공사비감정

실례를 들어 감정상의 문제를 검토하였다. 셋째 공사비 감정에서 발생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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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적정공사비 산정을 위한 기준 설정 방안”을 공

사비 감정의 실례를 들어 제안하였다.

공사비 감정의 목적 중에 하나는 현장의 불확실성을 전문가적인 기술을

도입 합리적으로 기준을 설정하여 원고, 피고, 제판부가 쉽게 이해할 수 있

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공사비 소송 과정에서 가장 첨예하

게 대립되는 공사비 집행부분에 대하여 공사현장에서 공사가 시공되고 공

사비가 집행된 사실이 법정에서 변론되어질 때 자료가 부족하거나, 전문적

인 기준 설정이 분명하지 않아 모순되게 변론되어지는 현상을 감정인이 보

고서를 통하여 사실이 규명되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공사 시공사항

과 공사비 집행과정을 전문가적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

감정의 대상이 되는 현장을 조사하고 자료를 수집하여 공사현장 결과물에

상응하는 적정공사비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현장 시공 품질 및 공사비 집

행 사항을 평가해 계수화 하여 공사비 산정에 적용하므로서, 보고서를 통하

여 원고, 피고, 재판부 모두가 쉽게 현장 사항을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적정공사비 산정 보고서 작성의 표준화 방안”을 공사감정 보고서 작성의

개선안으로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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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Calculation of Appropriate Construction Expenses

in the Appraisal of Construction Expenses

Kim, Cheol Ho

Major in Private Law

The Graduate School for Construction Law

Kwangwoon University

When a dispute arises during the operation of construction work and

the cost of work completed should be calculated or a conflict over the

appropriateness of construction expenses or the validity of the change

of construction expenses arises between parties with regard to the

variations of the construction expenses, the establishment of criteria

for calculation of construction expenses become the most important

factor for conciliation of dispute in the appraisal of construction

expenses.

In many cases, since the appraisal of construction expenses has

different criteria depending upon appraisers due to its nature and

deviations of the result of appraisal are common, there are many

problems such that give hindrance in reasonable handling of suit

cases. In order to improve such problems reasonably, Construction Suit

Research Association consisting of the judges of the Department of

Justice for Construction Suit of Seoul District Court has presented the

Guideline for Preparation of Construction Appraisal Criteria and

Standard Appraisal Statement and achieved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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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ever, research and improvement are somewhat concentrated in the

appraisal of defect and those on the establishment of criteria and the

guideline for preparation of standard appraisal statement for appraisal

of general construction expenses are yet insignificant. For this field

lacking research, I carried out a study on calculation of appropriate

construction expenses in the appraisal of construction expenses.

The results of the present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important components of construction expenses such as

direct construction expenses, indirect construction expenses, general

management cost, profit, and construction indemnity insurance were

analyzed and the change process of construction expenses generated

during the operation of construction work was analyzed in the phases

of planning, bidding, contracting and construction.

Second, the problems in the appraisal of construction expenses were

summarized with consideration of

①Contract for any construction work with construction expenses

falling short of even the cost of construction work;

②Difficulty in the establishment of criteria upon the appraisal of

construction expenses;

③Lack of data related to the operation of construction; and

④Difficulty in the application of materials and the decision of quality

of construction.

Then the problems of appraisal were examined by giving an example

of the appraisal of construction expenses.

Third, in order to improve the problems occurring in the appraisal of

construction expenses, a method to establish the criteria for calc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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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appropriate construction expenses was suggested by giving an

example of the appraisal of construction expenses.

One of the goals of the appraisal of construction expenses is to

introduce professional techniques and establish the criteria reasonably

and prepare reports which the plaintiff, the defendant and the

department of justice can easily understand.

For the execution of construction cost over which parties are most

deeply in conflict with each other, it is vitally necessary to appraise

the conditions of construction work at site and the process of

execution of construction expenses from an objective perspective in the

position of an expert so that appraiser could explain the phenomenon

which is defended contradictorily due to lack of data or ambiguous

establishment of criteria when the operation of construction and the

execution of construction expenses are pleaded before the court.

“A standardization plan for preparation of report for calculation of

appropriate construction expenses” was suggested as an improvement

of construction appraisal report which digitizes site construction quality

and construction expenses execution details and apply them to the

calculation of construction expenses in the process of surveying the

target site of appraisal, collecting data and calculating appropriate

construction expenses corresponding to the result of construction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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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건축공사 시공 중에 분쟁이 발생하여 기성공사비를 산정하거나, 공사 완공

후 공사대금의 증감을 둘러싸고 쌍방이 공사비의 적정성 또는 공사대금 변

경의 타당성을 다투는 등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공사비 감정에서 공사비 산

출을 위한 기준의 설정은 분쟁조정을 위한 제일 중요한 요소가 된다.

건축공사 관련 분쟁의 조정이나 건축 관련 소송 등에서 건축 공사비의 감

정은 감정할 내용이 다양하고 방대하며 내용도 복잡하여 감정인들마다 주

관적인 견해를 달리하는 경우가 많고, 유사한 사건의 감정임에도 감정결과

의 편차가 많이 발생하여, 이해하기 힘든 감정서가 작성되는 일이 많아 소

송사건의 합리적인 처리에 지장을 주는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서울지방법원 건설소송전담

재판부의 판사들로 구성된 건설소송연구회에서 “건설감정기준과 표준감정

서 작성지침”을 발표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연구와 개선의 내

용이 하자감정에 편중된 감이 있어 기타 일반 공사비 감정에는 기준설정에

대한 연구와 개선은 미미한 실정이다.

건축공사를 집행과정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공사비 산정부터 계

약서에 첨부되는 계약 공사비 내역서, 실행공사비 등 시공 과정을 거치면서

자재비, 노무비 등 직접공사비의 가격 변화와 일반관리비, 이윤 등 간접공

사비 요율의 변화가 발생하게 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무리한 저가 낙찰이

다.

최저공사비에도 못 미치는 실행예산으로 시행된 현장에서 분쟁이 발생하여

공사 시공에 대하여 실제로 투입된 공사비(실적공사비) 또는 적정공사비를

산정할 경우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설계 및 인허가 , 시공을 위하여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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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한 공정과 시공 회사의 인과 관계에 대한 현장의 자료가 부족하거나 현

장 참고자료가 거의 전무한 상태로 감정 대상 건물을 분석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공사비 감정의 목적 중에 하나는 현장의 불확실성을 전문가적인 기술을

도입하여 합리적으로 기준을 설정하여 원고 피고, 제판부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감정을 의뢰받아 감정인이 공사비를 산정을 시작할 때 저가낙찰에 의해

시행된 공사현장을 접하게 되는데, 시행 예정가격(설계 기준 가격)과 계약

가격, 그리고 실제로 공사 현장에 투입된 가격의 차이를 어떻게 분석하고

조정하여 실적공사비 또는 적정공사비를 산출해서 재판부에 정확한 사실

확인에 근거한 적정공사비를 산출하여 제출한다는 것은 어려운 힘든 작업

으로, 감정내역서 작성에서 재판의 요점(요구)에 접근하기 위한 보고서 작

성의 한계에 부딪히는 부분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건설공사를 진행하면서 작성되어 운영되고 시

행되는 공사비의 성격을 규명하고, 분쟁발생시 분쟁해결을 위하여 중요한

증거 방법의 하나가 되는 감정서 작성에서 실적공사비 또는 적정공사비를

산출하는데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공사비감정의 기준을 현장상태를 평

가하여 계수화 하므로서, 적정 공사비 산출 과정을 객관화 하는 개선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의 범위는 분쟁이 발생되어 실제 투입된 공사비(실적공사비) 또

는 적정공사비에 대한 감정을 의뢰 받아 공사비 감정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공사비의 구성요소를 분석하여 분쟁 발생의 원인을 찾아보고 감

정인에 따라 다르게 기준이 설정되어 감정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최소화

하고, 원고, 피고, 재판부가 이해하기 쉬운 내역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감

정내역서 작성 시 재조달 원가의 작성에서 적용되는 현장여건 평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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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공사비, 또는 적정공사비를 산출하는 방법을 현장계수를 적용하므로

서 객관화 하는 개선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한정하였다. 본 연구의 진행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사비의 중요 구성 요소인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

윤과 공사손해 보험료에 대하여 분석하고, 건설사업 진행과정에서 발생되

는 공사비의 변화과정을 계획, 입찰. 계약, 시공 단계별로 구분하여 분석하

였다.

둘째, 공사비 감정에서의 문제점을 정리하였다.

① 공사원가에도 못 미치는 공사비로 공사 도급계약

② 공사비 감정 시 기준 설정의 어려움

③ 공사시행 관련 자료 부족

④ 자재 적용과 시공질 판단에 대한 어려움에 대하여 고찰하였으며

공사비감정 실례를 들어 감정상의 문제를 검토하였다.

셋째, 공사비 감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적정공사비 산

정을 위한 기준 설정 방안”을 공사비 감정의 실례를 들어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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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공사비의 의의

제1절 공사비의 개념

공사비(Construction Cost)란 건설공사에 필요한 비용으로 좁은 뜻으로

는 직접공사에 투입되는 직접공사비를 뜻하나 넓은 뜻으로는 간접비, 일

반관리비나 설계. 감리비 등을 포함한 모든 비용을 말한다.

건축공사는 ①수주에 의한 주문생산 방식이며, ②노동집약덕인 생산 방

식이고, ③One-Time Project 사업방식, 단품의 생산방식이며, ④하도급

공종이 복잡한 생산구조를 갖는다., ⑤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투자비

회수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

과를 얻을 수 있는 경제원칙에 입각하여 건축생산이 이루어진다.

모든 건축물은 각기 다르기 때문에 건축물의 품질과 건축비의 내용이

다르다. 건축공사비는 일반적으로 규모, 구조, 사용자재의 품질 및 시공방

법 등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공사비를 구성하는 내용, 그리고 건설

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공사비는 다르게 결정되고 시행이 된다.

대규모 공사와 소규모 공사의 차이가 있고, 공공 공사와 민간공사의 차

이가 있으며, 고층건물과 저층건물의 공사시행 환경과 그에 따른 공사비

산정 방법을 달리하게 된다.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정의) ①항 제2호1)에 따라 정의 되며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 제2조(정의) ②항2) 1호 단독주택부터 21호 관관휴게시설

까지 여러 가지로 구분되어지며(부록1 참조) 한국감정원에서 매년 발간하

는 “건물신축 단가표”에 따르면 건물의 종류를 단독주택(1.일반주택 2.고

급주택 3.통나무주택 4.다가구 주택)으로부터 동물관련시설(축사)까지 분

1) 건축법 제2조(정의) ①항 제2호“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

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기타 대통령 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건축법 제2조(정의) ②항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

는 건축물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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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축사

류하고 있다. (부록2 참조)

또한 건축물의 분류는 저층건물, 고층건물, 초고층건물로 분류되기도 한

다.공사비를 기준으로 보면 각 종류의 건물은 각각 다른 공사비 특성을

갖는다.

[그림 1] 단독주택 [그림 2]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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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업무용 빌딩

[그림 5] 업무용 (고층)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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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2절 공사비의 구성

공사비의 구성은 공사 직접비, 공사 간접비, 일반관리비, 이윤 그리고

공사손해 보험료 등으로 구성되는데 공사비 산정의 기초는 국가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시행규칙 제 6조

에 의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적용할 기준으로 삼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계약예규)이다.

[그림 6] 원가계산체계

표준공사비를 포함하여 공사비를 산정하여 결정함에 있어 예산 또는 예

정가격을 위하여 공사비를 산출하는 경우가 있고, 입찰, 공사 계약, 공사

시행 그리고 공사 시행에 대한 정산을 위하여 공사비를 산출하는 경우가

한
국
건
설
법
무
학
회



- 8 -

있다.

전자는 정부회계를 위해 산정되는 공사비, 설계기준에 의해 작성된 입

찰기준공사비 등을 말하며 후자는 입찰을 위한 공사비, 낙찰에 의한 계약

공사비, 현장에서 사용하는 시행공사비, 그리고 완공 후에 작성하는 정산

을 위한 공사비가 해당된다. 전자가 계약자 선정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

또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당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할 적정한 원가를

사전에 계산하는 것임에 반하여, 후자는 당해기업에 실제로 발생할 또는

발생한 비용을 원가 요소별로 배분하기 위한 사후 원가계산방식인 것이

다.

건설관련 소송에서 분쟁을 조정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에서 요구하

는 감정의 대상이 되는 공사비 감정의 대부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는 기업회계의 원가개념에 의하여 실제로 발생한 비용을 요소별로 배분하

여 사후 원가계산방식으로 계산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건설공사 과정에서

실제로 발생된 원가 비목을 모두 인정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 것이다.

공사비 분쟁은 발주자에 의해서 작성된 예정가격의 오류에 의해서 분쟁

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수급자, 시공자의 무리한 덤핑에 의한

저가낙찰과 불합리한 현장시공의 결과에 의해서 발생되는 분쟁이 대부분

이다.

1. 직접 공사비

가. 집행 항목에 의한 구분

계약목적물의 시공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관련규정에 따른

수량산출 기준에 따라 공사를 작업 단계별로 구분하여 공종별 단가에 수량

을 곱하여 산정한다3).

직접 공사비는 재료비, 직접노무비, 직접공사경비로 나눠지며 각각 재료

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거나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를

3)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8조(직접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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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비 산출 방법 

재료비 재료량 × 단위당 가격

노무비 노무량 × 단위당 가격

경 비 소요(소비)량 × 단위당 가격

<표 1> 직접비 산출 방법

말한다. 또한 직접노무비란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만들기 위하여 직

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의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및 퇴직급

여 충당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직접공사 경비는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공사원가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

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분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된다. 기계

경비, 운반비, 전력비, 가설비, 지급임차료, 보관비, 외주가공비, 특허권 사용

료, 기술료, 보상비, 연구개발비, 품질관리비, 폐기물 처리비 및 안전점검비

를 말한다. 직접비 산출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5조

(비목별 가격결정의 원칙)에 따라 산출하게 된다.

훌륭한 건축물은 우수한 설계와 합리적인 시공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합리적인 시공이 되기 위해서는 정확한 견적을 바탕으로 산출한 적정한

공사비와 공정관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공사수량을 산출하여 단위 단

가를 곱하여 산출되는 것이 공사 직접비·자재비·인건비·기계경비이다.

직접공사비는 공사의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공사비의 기초이다.

나. 공종에 따른 공사비 구분

(1) 가설공사

본 공사와 별개로 본 공사를 시공하기 위한 잠정적인 공사이며 본 공사

준공 후에는 철거를 전제로 한다. 가설공사는 직접 가설공사와 간접가설

공사로 구분된다. 직접가설공사 항목으로는 비계다리, 강관 틀비계, 단관

외줄비계 내부비계, 수평 규준틀, 보호망 설치, 동바리 등 건물을 건설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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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직접 필요로 하는 가설 시설이다. 간접가설공사는 공통가설공사라고도

하는데 가설사무소, 가설창고, 가설작업장, 가설변소, 임시전력비. 동력가

설비, 공사용수설치비, 안내간판, 가설노무자숙소, 가설울타리, 자재실험실

등 공사의 운영관리상 필요로 하는 시설물은 말한다.

(2) 기초공사

기초공사는 건물의 기초 또는 지하구조체를 만들기 위한 토공사, 말뚝

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등을 말하며, ①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 다

지기 등 토공사와 ② 파일박기, 파일운반비등 파일공사와 ③ 철근콘크리

트공사, ④ 흙막이공사 등으로 구분된다.

(3) 철근콘크리트 공사

건축물의 구조체를 완성하기 위한 철근공사, 거푸집공사,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 타설공사를 말한다. 전체 공사비에서 가방 많은 비중을 차지하

고 있는 경우가 많다.

(4) 철골공사

H-형강등 주자재와 철골조립, 볼트, 용접, 방청페인트 내화피복 등으로

구성된다.

(5) 조적공사

내력벽이나 칸막이벽 축조를 위한 공사를 말하며 재질구분으로는 시멘

트 벽돌, 붉은 벽돌, 내화 벽돌, 콘크리트 블록 등이 있다.

(6) 미장공사

바닥미장, 벽미장 등으로 구분되며 재료 구분으로는 시멘트 모르타르,

석회, 석고, 인조석, 하드너, 단열모르타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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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방수공사

물막이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의 물을 막는 공정으로 사용재료, 공법은

설계도면 시방에 따른다. 아스팔트방수, 액체방수, 시트방수, 침투방수 등

이 있다.

(8) 석공사

건물의 고급화에 따라 여러 종류의 석재가 다양한 방법으로 시공되고

있으며 석재의 종류, 원석 산지, 표면 마감, 붙임 공법에 따라 여러 가지

의 공사비를 이룬다.

(9) 타일공사

대부분 바닥, 벽의 마감공사에 사용되며 사용 장소에 따라 타일의 종류,

규격, 시공 방법이 구분된다.

(10) 목공사

목조 구조체 공사와 일반 구조체에 목재를 취부하는 경우로 구분되어지

며 창문틀, 반자틀, 벽체 미장, 마루틀 등을 이루며 각제, 판재 등으로 구

분 된다.

(11) 창호공사

용도에 따라 채광, 환기, 출입, 방범, 방화로 재료철재, 알루미늄, 스테인

레스, 프라스틱, 유리 등으로 구분된다.

(12) 유리공사

사용 유리의 종류에 따라 공사비 차이가 많이 나는 공종이다. 판유리,

성형유리, 무늬유리, 강화유리 등으로 구분되어진다.

(13) 도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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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마무리공사 중 하나이며 바니쉬, 라커, 수성페인트, 유성페인

트, 본타일등 재료적 분류와 내부, 외부, 바닥, 벽 등 부위별로 붓칠, 롤러

칠 뿜칠 등 공법별로 구분된다.

(14) 지붕 및 홈통공사

재료의 발달에 따라 재료 종류가 다양해졌고 부속재료가 복잡하다. 금

속판, 슁글, 슬레이트, 프라스틱 등으로 분류된다.

(15) 수장공사

건물 내 외부에 마감 재료를 사용하여 바닥, 벽, 천장을 아름답게 꾸미

는 공정으로 종류도 다양하고 재질, 두께, 시공 방법도 여러 가지로 설계

도 및 시방에 따른 공사의 한계 설정이 중요하다. 특히 단열재는 에너지

관리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16) 금속공사

건물의 고급화, 경량화, 건식화에 따라 의장재로 내벽, 외벽, 천장, 장식

재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철제, 알루미늄, 스텐레스, 브론즈

등의 재질을 갖는다.

(17) 기계설비공사

급수공사, 급탕공사, 배관공사, 위생공사, 냉.난방 공사, 소방설비 공사,

자동제어 설비공사 등을 포함한다.

(18) 전기설비공사

옥외전력 인입공사, 수.변전 설비공사, 전열설비공사, 전등설비공사, 통

신공사, CCTV공사, 홈오토메이션 공사 등을 포함한다.

(19) 조경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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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 수목 구입 및 시재 공사, 조경시설물, 조경토 설치공사를 포함한

다.

(20) 잡공사

건축 공사 중 내, 외부에 산재된 잡다한 기타공사로 누락되지 않게 검

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림 7] 일위대가 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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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공종별 내역서

2 .

2. 간접 공사비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법정경비 및 기타 부수적인

비용을 말하며, 직접공사비 총액에 비용별로 일정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다.4)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료,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이 포함된다.

4)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18조(노무비) 간접노무비의 구체적 계산방법

등에 대하여는 별표2-1을 참고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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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간접노무비율

공사 종류별

건 축 공 사

토 목 공 사

특 수 공 사

기 타

14.5

15

15.5

15

공사 규모별

5억원 미만

5～3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14

15

16

공사 기간별

6개월 미만

6～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3

15

17

<표 2> 간접노무비율 산정표 (단위 : %)

출처: 간접노무비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2012.9.22. 제109호)

100억원 규모의 건축공사에서 공사기간이 24개월의 경우를 예시로 들어

보면 간접노무비율 = (14.5% + 16% +17%)/3 = 15.83 % 이 되며, 직접노

무비의 15.83 %를 적용하는 것이다.

가. 일반관리비

일반관리비란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

로 제조 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중 판매비를 제외한 임원

급료, 사무실 직원 급료,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 복리후생비, 여비, 교통

비 등을 말한다.5)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 (회계예규 2012.9.22-109)제20조

에 의하면 일반관리비의 내용은 제12조와 같고 별표3 에서 정한 일반관리

비율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고, 아래와 같이 공사 규모별로 체감한다.

5)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2조(일반관리비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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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설 공 사 전문, 전기, 전기통신공사

공 사 원 가 일반관리비율 공 사 원 가 일반관리비율

5억원 미만 6 % 5천만원 미만 6 %

5-30억원미만 5.5 % 5천만원-3억원미만 5.5 %

30억원 이상 5 % 3억원 이상 5 %

<표 3>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0조(일반관리비)

건축공사 100억원규모의 공사일 경우를 예시로 들어보면, 일반관리비

적용요율은 순공사원가의 5%를 적용하는 것이다.

나. 이윤

기업의 경제활동의 대가로 얻는 것이 이익인데 공사 현장에서는 이윤의

정의를 「영업이익을 말하며 공사원가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

계액에 이윤을 15%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고 하여 상한선을 15%

이하로 하였을 뿐 적정이윤이나 통계적 이윤의 기준이 없다.

다. 공사손해보험료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할 때 지급하는 보험료를 말하며, 고험가입대상 공사부분의 총공사원

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에 공사손해 보험료

율을 곱하여 계상한다.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기준(노동부고시 제

2012-126)에 의한 안전관리비율을 표로 나타내자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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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비와 직접노무비의

합계액
5억미만

미만(%)

5억원이상50억원미만 50억원이상

(%)
공 사 분 류 비 율(%) 기초액(C)

중 건설 공사

철로, 궤도신설공사

일반건설공사

3.18

2.33

2.48

2.15

1.49

1.81

5,148천원

4,211천원

3,294천원

2.26

1.58

1.88

<표 4>건설공사 종류 및 규모별 기본비용 산정기준표

건설공사 100억원의 경우의 적용요율을 예시로 들어보면, 적용요율은

(재료비 + 직접노무비)의 1.88 %이다.

그 외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표(노동부 고시 제2012-126호)에 의한

산재보험요율은 건설업 중 일반건설공사(갑) 노무비의 34/1000(3.4%)이다.

마지막으로 기타 경비율이란 재무부 회계에 의하여 완성공사 원가구성분

석(경비율)을 토대로 산정한 것을 의미한다.

공 사 종 류 별 건 축 공 사 6.772

공 사 규 모 별 30억원 이상 8.153

공 사 기 간 별 13개월 이상 9.314

<표 5> 기타 경비율

공사규모 100억원의 건축공사이고 공사기간이 24개월일 경우를 예시로

들어보면 기타 경비율 = (6.772 + 8.153 + 9.314)/3 = 8.08이 된다.

한
국
건
설
법
무
학
회



- 18 -

[그림 9] 공사 원가 내역

위 그림의 공사원가 내역은 총 공사비 10,459,900(천원)에 대한 공사원

가 내역을 예시한 것이다. 공사비 구성은 다음의 그림과 같이 자재비와

직접노무비의 비율이 48:52로 노무비가 약간 많은 비중을 차지함을 보여

주고 있다.

자재비와 노무비의 산출은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나 예상 공사비를 결

정하여 분석하거나 공사비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정확한 품셈에 의한

일위대가를 작성하여 단위 작업에 소요되는 자재비와 노무비를 산출하여

공사 물량에 단가를 곱하여 산출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며 자재비와

인건비의 상대적 비율은 그 공사 내역의 정확도를 규정하는 중요한 척도

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입찰결과에 의한 낙찰가격이 먼저 결정되고 계약금액에 대한 내

역서를 역으로 맞추어 작성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부족한 견적기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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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무리한 저가 낙찰로 직접 공사비 산출에서 많은 양의 인건비 부분을

자재비 단가에 포함시켜 공사비 산출 및 공사 시행에 많은 문제점을 발생

시키는 원인이 된다.

순공사 원가 구성비는 자재비가 33.65%, 노무비가 42.63%, 경비14.83%

일반관리비4.55%, 이윤4.33%로 간접경비의 비율의 합이 8.88%~17.48%로

입찰을 위한 공사비 결정이나 수의계약을 위한 계약금결정을 위한 시담

때에 우선은 간접경비로 조정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1차적인 조정의

한계 및 간접비의 비율이 8.88%~17.48%로 수급자 실행률의 한계점이 어

딘가를 본 공사비 분석으로 쉽게 접근할 수가 있다.

[그림 10] 공사비 구성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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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건설사업 시행과 공사비 분석

건설사업을 진행하면서 공사비는 여러 번 작성되고 분석된다. 건설사업

진행과 공사비의 관계는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11] 건설사업시행과 공사비

1. 개산견적에 의한 공사비

공사비를 산정함에 있어 공사에 필요한 재료의 수량이나 노무 수량을

상세하게 산출하지 않고 과거의 공사 실적 자료 등에서 공사비를 개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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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작성하는 견적을 개산견적이라 하며 개산견적에 의해 산출된 공사비

를 개산공사비라 한다.

주로 건축공사의 초기단계에서 공사발주자에게 공사비에 대한 전략적

조언을 하여 프로젝트 진행에 대한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것이 목적이

다. 건축공사의 초기에는 도면과 시방서 등 설계도서가 완전히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산견적을 작성하기 때문에 견적전문가들은 그들의 축적

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확실치 않은 많은 부분을 판단. 예측하여 개

산견적을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개산견적에 의한 공사비에는 많은 불확

실성 요소들이 존재한다.

2. 실시설계도면 및 시방에 의한 공사비(예정가격)

완성된 설계도서6)에 의하여 건설현장의 환경을 고려하고, 수량산출, 일

위대가 작성, 공종별 내역서 작성, 원가계산서 작성 등 견적과정을 통해

산출된 공사비를 말한다. 공공 공사예정가격의 기초가 되며 공사시공의

근간이 된다. 설계공사비의 특징은 공사 물량이 실수가 없는 한 정확하게

산출되고, 직접비는 일위대가 작성을 거쳐 작성되기 때문에 자재비 노무

비의 구성이 정확하고 간접비의 요율 적용도 통계와 실적자료를 인용하

여, 정확하게 원칙적으로 작성된다는 것이다.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계약담당자가 계약을 체결

하기 전에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삼기 위해 미리 작성하는 것을

예정가격이라고 한다. 국내 공공 공사의 예정가격 산정방식은 2004년부터

표준품셈과 거래실례가격에 근거한 원가계산 방식에서, 실적계약 단가에

기초한 실적공사비방식으로 전환하여 시행하고 있다7). 따라서 현행 공공

공사의 예정가격 산정방식은 크게 원가계산 방식과 실적공사 방식으로 양

6) 설계도서라 하면 설계도면, 시방서, 계산서, 공사내역서를 총칭한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9조(예정가격의 결

정기준)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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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될 수 있다. 다음의 표는 두 가지 예정방식을 비교 요약한 것이다.

구분 원가계산방식 실적공사비방식

단가산출방식
정부 발간 

표준품셈에 기초

정부 발간

실적 계약 단가에 기초 

단가 분리 재료, 노무, 경비 분리
복합 단가 

(노무비율만 명시)

내역서 작성

 방식

발주기관별 수량산출

기준에 따라 상이

표준화된 수량산출기준에 

따라 동일

직접공사비

산출방식

품셈 재료량 x 거래실례가

격

품셈노무량 x 시중노임단가

품셈경비소요량 x 단위당가

격

공종별 수량 x 실적단가

간접공사비

산출방식
해당 비목 x 요율 직접공사비 x 요율

일반관리비 [재+노+경] x 요율
(직접공사비 + 간접공사비) 

x 요율

이윤 [노+경+일] x 요율

(직접+간접공사비+일반관리

비)

 x 요율 

<표 6> 예정가격 산정 방식 비교

그러나 치열한 경쟁구조에서 낙찰율을 적용하여 결정된 계약단가가 다

시 다른 계약의 예정가격이 됨으로써 실적공사비는 점차 하락하여 현실과

괴리가 커져 2013년 12월 2일 임내현의원 대표발의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실적공사비 제도를 폐지하

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다. 제안이유는 「정부는 공공입찰에서

낙찰자 결정의 기준이 되는 예정가격을 작성하면서 건설공사의 경우 2004

년부터 실적공사비를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치열한 경쟁구조에

서 낙찰율을 적용하여 결정된 계약단가가 다시 다른 계약의 예정가격이

됨으로써 실적공사비는 점차 하락하여 현실과 괴리가 커진 상황이다. 이

로 인해 2004년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물가변동의 기준이 되는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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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공사원가계산서 예시

비 지수가 60%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정가격은 오히려 13.1% 하락하

여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 확보를 어렵게 하고 있다.

이에 이러한 폐해가 해소될 수 있도록 실적공사비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예정가격이 보다 적정하게 책정되도록 하려는 것임」이다. “개정 내용이

「예정가격의 작성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예

정가격의 작성기준 중 실적공사비를 삭제하며, 작성 시 고려사항을 명시

한다”는 신설 조항은 우리나라 공공계약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법률 개정

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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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공사원가계산서 예시

3. 계약 공사비

경쟁입찰의 경우 입찰 및 낙찰과정을 거쳐 확정되는 공사비이며, 수의

계약일 경우는 시담을 거쳐 확정되어 계약서에 삽입되는 공사비를 말한

다. 계약 공사비는 턴키 등 공사비 산정 방식에 비교적 영향을 미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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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공사계약이 있는가 하면 최저가 낙찰제에 의한 덤핑으로 인한 과도한

적가낙찰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서에 첨부하기 위해 작성되는 공사비는

모순된 내역을 포함하는 것이 당연하다.

건설 회사들이 입찰하기 위해 투찰하는 자재비, 노무비같은 공사직접

비의 하향조정은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자재 품질과 시

방의 불일치 등 법적인 문제도 발생한다.

4. 현장시행 공사비

시공자가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계약견적서, 설계도, 시방서, 시공계획

서 등에 의거하여 실제 시공을 위해 산정하는 공사비를 말한다.

공사품질 유지, 원가절감을 위한 목표원가로 활용되며, 공사 계약 후 공

사 수행이 필요한 소요예산 공사비를 계약내역과 연관하여 작성하는 공사

비와 설계변경 될 경우 변경공사비가 작성되어 운영된다.

현장에서 집행되는 순수공사비를 말하며 공사책임자로 임명이 되면 제

일 먼저 하는 작업이 현장실행공사비 작성과 집행 계획이다.

공사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현장사정을 고려하여 작성을 하게 되는데

과도하게 저가로 낙찰된 공사의 경우 “실행 가능하면서도 공사수익이 가

능하도록 편성”해야 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 해진다.

하도급 발주의 기준이 되며 현장관리의 목적에 따라 비목별로는 재료

비, 노무비, 외주비, 경비로 계상되며, 공종별로는 건축공사비, 토목공사비,

설비공사비, 전기공사비 등으로 작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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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현장시행 공사비 내역서(사례)

5. 하도급 공사비

건설업은 본질적으로 공정이 다양하고, 전문성을 갖고 있는 등 복합산

업적인 요소가 많으므로 하도급이 중요한 기능을 갖는다. 각 공종에 따른

시공상 기술의 전문화와 세분화로 품질관리와 경비 절감이 이루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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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대기업에서 인적. 물적 조직의 관리. 유지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고,

시장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점 때문에 건설하도급은 보

편화 되었다.

그러나 원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부당한 지배와 중간착취, 하수급

인의 영세규모 및 이에 대한 기술지도와 감독 불충분으로 인한 공사품질

의 저하 등이 항상 문제가 되고 있다. 원수급인은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

여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

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8) 그러나 공사비 감정의 대상

이 되는 대부분은 이러한 하도급법의 하도급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지켜

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도급 공사비란 하도급법에 의해 공종별로 시행되는 하도급 계약에 적

용되는 공사비를 총칭한다. 현실적으로 간접노무비 등 경비의 산정이 없

는 경우가 많으며 보험료, 일반관리비 등이 계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

다.

6. 정산을 위한 공사비

공사가 완공된 후 회사기업의 회계정리를 위하여, 재건축 조합의 경우

는 청산절차를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 공사비의 결정을 위해 작성되는 공

사비를 말한다.

7. 공사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건설사업 흐름에서 사업비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공사비를

보면 사업의 계획, 설계, 입찰, 계약, 시공 그리고 정산하는 과정에서 각

공사비를 여러 번 작성하게 되며 각각의 공사비는 공사 진행에 대하여 영

향을 미치며 특징을 갖는다.

8) 하도급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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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적격 최저가 턴키대안

최근 5년간 입찰 방식 별 공공공사 평균 낙찰률 추이

[그림 15] 최근 5년간 입찰방식 별 공공공사 평균 낙찰률 추이

공사비는 합리적으로 현장의 목적에 합당하게 작성되어야 하는데 문제

는 입찰 및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저가낙찰로 원가에 절대 못 미

치는 계약 공사비와 하도급 공사비가 작성되어 공사가 진행된다는 점이

다. 공사비 감정의 본질은 이러한 모순을 해부하여 분석하고 정리하는 과

정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가 예산 절감 등의 목적으로 2001년 1월부터

공공공사의 입찰에 최저가 낙찰제를 시행한 이래 2003년 평균낙찰률이

59.44%까지 하락하였으며 저가심의제도가 도입되면서 낙찰률이 다소 상

승하여 2012년 평균 73.6%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2004년 이후 예정가격

작성 시 실적단가 적용이 확대되면서 2013년 까지 물가변동지수는 60%

상승함에 반하여 예정가격은 오히려 13.1% 하락한 점을 감안하면 낙찰률

이 상승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덤핑에 따른 과도한 저가낙찰은 감당하기 힘든 부실공사로 이어지는데

최저가 낙찰의 대상자가 부실기업임을 감안하면 그 부실 정도는 상상이상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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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하도급 공사비 내역서 사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저가낙찰의 실태 및 개선방안”(2013. 9) 에 의하

면 공공공사 현장 가운데 513건의 최저가 낙찰 공사의 실행률을 분석한

결과, 실행률 평균은 104.8%로 나타났는데, 이는 최저가 낙찰제 하에서

적자공사가 일반화 되어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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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체
건설

업체

1~30

위

31~

171위

172위

이하

발주

기관

용역

업체 

적자 우려
45.

6
37.2 40.0 32.0 36.8 51.6

63.

6

적자 심각
44.

9
58.5 56.0 68 52.6 19.4

30.

3

적자가 

발생하지는 

않음 

5.7 3.2 2.0 0.0 10.5 12.9 6.1

어느정도 

수익 실현 

가능

3.8 1.1 2.0 0.0 0.0 16.1 0.0

수익성 높음 0.0 0.0 0.0 0.0 0.0 0.0 0.0

`(총 응답자 수 

)
158 94 50 25 19 31 33

<표 7> 최저낙찰가 하에서 낙찰된 공사의 수익성

* (단위: %), 출처: 대한건설협회

시공능력평가

순위
업체 수 현장 개수 

평균 

실행률
표준편차 

1~10위 10 197 103.2% 8.0%

11~30위 17 146 103.9% 8.3%

31위~50위 14 127 106.1% 7.9%

51위~100위 7 20 108.7% 8.1%

101위~ 13 23 113.3% 11.7%

계 61 513 104.8 8.6%

<표 8>최저가 낙찰제 공사의 계약금 대비 실행률 분포

* 출처: 대한건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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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체
건설

업체

1~30

위

31~

171위

172위

이하

발주

기관

용역

업체 

매우증가 19.0 14.9 12.0 32.0 0.0 29.0 21.2

다소증가 61.4 66.0 66.0 56.0 78.9 45.2 63.6

큰 변화 없음 17.7 16.0 20.0 12.0 10.5 25.8 15.2

오히려 감소 1.9 3.2 2.0 0.0 10.5 0.0 0.0

총 응답자 수 158 94 50 25 19 31 33

<표 9> 최저가 낙찰제 하에서 부실공사 혹은 안전재해의 증가 여부

* (단위:%) , 출처: 대한건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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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공사비 산정을 위한 견적업무 흐름도

제4절 공사비 결정의 문제점

공사비의 결정은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설계도, 시방서, 계산서 등 그

건물에 관한 공사에 관한 모든 것이 결정되고 수량산출 등 견적과정을

거쳐 내역서(공사비)가 결정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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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에서 분쟁 발생의 시작은 입찰이라는 과정에서 낙찰가격이라는

공사비가 먼저 결정되고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설계도 및 시방에 역으로

거꾸로 조정하여 맞춰지는 공사비 내역서가 작성되고 계약서에 첨부되어

모든 공사 시행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건설 공사 계약 시스템이 고질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것

이 이 부분이다. 이 경우 시공의 기준이 되는 설계도 및 시방서가 변경되

는 경우는 거의 없다. 무리한 저가낙찰일 경우에는 발주자의 기준과 계약

내용의 기준이 이미 해결할 수 없는 모순을 포함하여 계약서가 작성되었

다고 봐야 한다.

마감자재에 따른 공사비의 증감. 시공 수준에 의한 공사비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 공사비의 산정 결과는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감정원 발행

단가표에도 건물 가격의 차이를 두고 있다.

[그림 18] 국내 건설업체 입찰가 결정 구조

한
국
건
설
법
무
학
회



- 34 -

제3장 공사비 감정

제1절 공사비감정의 의의

1. 공사비 감정업무

공사비감정은 소송에서 건설부분의 특정 사안에 대하여 특별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에게 그 전문적인 지식 또는 그 지식을 이용한 판단을 보

고하게 하는 증거방법을 말한다.9) 이해 당사자인 건축주나 시공사 또는

분쟁의 조정을 위한 관련 기관에서 의뢰되는 경우도 있으나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원고나 피고가 자신의 입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법원에 감정을

신청하여 법원의 재판부에서 의뢰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건설 관련 소송에서 감정은 상당히 중요한 증거방법으로 감정인이 작성

한 감정결과에 의한 감정인 의견은 재판의 결과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지만 감정인의 감정 기준이 편파적이거나, 감정서가 너무 난해

하게 작성되면 감정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한 감정결과

는 채택될 수 없게 된다. 공사비 감정은 감정의 특성상 감정할 내용이 다

양하고 방대하며, 내용도 복잡하고 감정인들 마다 견해 차이가 커서 유사

사건의 감정임에도 감정인마다 감정결과에 편차가 많이 발생하고, 감정서

의 작성 방법도 표준화되지 아니하여 이해하기 힘든 감정서가 작성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감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

하여 건설감정 기준을 객관화하고 감정서를 표준화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9) 윤재윤, 「건설분쟁관계법」제4판,(2012), 681쪽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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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사비 감정의 유형

공사비 감정은 건축물의 계획. 설계, 시공, 유지, 관리하는 모든 과정에

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들을 조정하고 분쟁의 해결, 증거 보존, 주장 사항

의 입증을 하기 위하여 시행을 한다. 공사비 감정은 ①하자 발생에 대한

보수공사비 산정, ②시공상 구조의 안정성 검토와 보강 방안에 대한 공사

비 산정, ③기성고 산정, ④미시공 공사비 산정, ⑤변경 시공 공사비 산정

등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 되어 있다. 민사소송법에는 감정에 대하여 제

333조 이하 342조 까지 규정되어 있으며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34조(감정의무) ① 감정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은

감정할 의무를 진다.

제335조(감정인의 지정) 감정인은 수소법원, 수명법관 또는 수탁

판사가 지정한다.

제342조(감정에 필요한 처분)

① 감정인은 감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남의 토지, 주거 관리중인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박, 차량,

그밖의 시설물 안에 들어갈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저항을 받을 때에는 감정인은 국가경찰 공무원

에게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절 공사비 감정업무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

원활한 감정의 수행과 감정업무 수행 중 발생될 수 있는 문제들을 줄이

고 감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한

다10)..

10) 김영수,건설감정(2012), 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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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정 목적의 파악

감정의 신청 동기와 감정으로 입증하고자 하는 목적을 파악하고 감정의

전제사실과 전제조건을 검토하고 확인한다.

2. 감정할 내용의 검토

감정할 내용에 대하여 감정 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의견을 모두 공정하

게 청취하여야 한다.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자신의 전문분야 밖의 내용의

경우는 감정인의 임의로 결정하지 말고 재판부에 지침을 요청하여야 한

다.

3. 자료의 수집 및 분석

적극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 제시된 자료는 쌍방에 공개한다. 일

방이 주장하는 자료는 상대방의 의견 청취 후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4. 감정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

공사비 기준시점, 단가적용, 공사비 원가계산, 제비용 적용 등의 기준을

명시하고 하자 판정에 대한 보수공사비 또는 공사비 차액 등의 기준을 명

시한다.

5. 감정인의 의견 제시

전문 분야 기술인으로서 현장조사, 쌍방의 의견 청취 및 자료수집 결과

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한다.

제3절 공사비 감정에서의 문제점

1. 원가에 크게 못 미치는 공사대금

공공공사의 경우 2011년 우리나라 최저가 낙찰제의 경우 평균낙찰률은

73.1%, 현장 실행률이 계약금액 대비 104.8%이다. 현행 예정가격 기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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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적자가 발생하지 않는 최저 실행가격에 해당하는 낙찰률은 78~80%

수준으로 추정되며, 저가 하도급을 방지하고 계약자의 질적 개선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적정 낙찰률은 80~85% 수준으로 추정된다. 공공공사가 이

러한데 일반 공사의 실태는 미루어 짐작하면 훨씬 더 심각한 수준임을 짐

작할 수 있을 것이다. 덤핑에 의한 저가계약으로 최저원가에도 못 미치는

현장 실행 예산으로 시공되고 있는 현장에 대하여 공사 감정을 위한 현장

조사 시 시행 공사비를 대비한 시공품질의 기준을 설정한다는 것은 불가

능에 가깝다.

2. 감정서 작성시 기준 설정의 어려움

공사비 감정은 분쟁해결을 위한 증거 방법의 하나이다. 따라서 감정인

은 감정 사안에 대하여 재판부에 정확한 사실 확인에 근거한 자료를 재출

하는 것이 중요한 기능인데 현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그에 대 한 해석

이 재판부에서 요구하는 해석과 상이할 경우 어려움을 겪는다.

예를 들어 건설공사 진행 중 공사가 중단된 타절기성시 기성고 산정에

대하 여 알아보자. 법원의 주류적 기성고 산정 방식에 주목하였다. 대법

원 1996. 01. 23. 94다 31631, 31648. 판결등을 근거로 기성율 기성고를 작

성하는 것이 표준으로 되어 있다. “타절기성금액은 당사자 사이에 약정된

총 공사비를 기준으로 하여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할 당시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를 확정하고 이에 미시공된 부분을 완성하는데 소요될 공사

비를 더한 금액 중에서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기성율로 정하고~~~”로 되어 있다. 현장에서 기성률의 기초는 공사량을

기초로 한다. 산출된 전체 공사량에 대한 시행된 공사량이 기성율이다.

공사량에 단가를 곱여 간접경비를 산정하여 기성고를 산출하는 것이다.

공사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기록으로 남기고 도급자 설계 및 감리

자감독관과 협의하여 기록에 남기게 되어 있으나 현장에서 원가절감의

Know-How, 공정관리에 의한 공사비 절감 등은 이익창출을 위한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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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영역인데 이 부분의 판단이 어려운 쟁점이며 이것을 시행된 공사비로

기성률을 결정한 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판단된다.

이 부분이 기성률을 결정하는데 공사금액으로 결정 짓는 것과 공사량으

로 결정하는 것의 차이인 것이다. 하물며 실적공사비를 산출하는 것이 아

니고 적정공사비를 요구하는 감정에서 공사량에 공사비를 적용하는 과정

은 신중하고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다. 이제 공사비 산정에서 단순 작업량

곱하기 단가의 적용이라는 단순논리에서 벗어나 환경건축물, V.E 기법 도

입 등 신기술에 따른 공사비 산정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감정의 대상이 되는 공사는 기준설정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기

준 설정이 용이하고 구분이 비교적 쉬우면 전문가의 자문 필요 없이 사실

확인이 가능할 것이다. 도급자와 수급자의 입장차이로 설계변경 내용이

불분명하고, 유권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발생하는 등 감정 업무를 위한 사

실에 대한 접근은 모순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원고 피

고가 주장하는 상충된 주장을 이해시키기 위하여 전문적인 기술로 승화시

키는 설명이 필요하며, 복잡한 사실관계를 판사의 쟁점적인 요구에 부응

하는 단순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소송실무연구회에서 건설감정기준

의 객관화와 감정서 표준화연구에 대하여 발표 하였으나 대부분이 하자감

정 부분에 대한 내용으로 하자감정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기준설정이

부족한 상태이다.

3. 공사 시행 참고자료 부족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설계 및 인허가 과정을 통하여 생성

된 설계도서와 그에 따른 시공을 위하여 복잡한 공정과 시공 회사의 인과

관계가 생성된다. 공공공사 대형공사의 경우는 책임 감리자가 현장에 상

주하여 공사 진행 감리는 물론 시공자와 건축주의 중간 조정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료의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다. 그러나 타민간공사의 경우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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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료가 부족하거나 어떤 이유로 현장 참고자료가 거의 전무한 상태로

감정 대상 건물을 분석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

4. 자재적용과 시공품질 대한 판단

건축공사비는 일반적으로 규모, 구조, 사용자재의 품질 및 시공방법 등

에 따라 차이가 난다. 한국감정원에서 매년 발행하는 “건물 신축 단가표”

에서도 같은 종류의 건물이라도 1급에서 5급까지 공사비를 달리 결정하고

사용자재의 품질, 시공 상태 등 현장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건 없이 감정인의 판단에 따라 공사비와 현장의 조건에 따라 공

사비를 산정하는 것은 기준 설정도 용이하고 또한 감정인 간의 차이도 쉽

게 접근 할 수가 있다. 그러나 감정의뢰인과 피의뢰인간의 상충된 현장의

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고 공사비로 산정한다는 것은 가장 어려운

문제다.

(1) 직접비의 적용

직접 공사비는 직접계약목적물의 시공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공사용 설계도와 시방서의 품질을 일치시켜야 하는 전제조건이 있

는 합당한 이유 없이 품질을 낮추거나 대체품으로 시공해서는 안 되는 부

분이다. 예를 들면 도면, 시장서 및 계약단가에는 국산 중급 자재를 사용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시공은 중국산 저급품을 사용하였다면 이 계약

에 있어서 하자의 문제가 발생하는지 혹은 계약 위반의 문제가 발생하는

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게 된다. 이와같은 문제에 이어져 만약 계

약서에 근거가 없고 구두의 약속이었다면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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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타일시공

[그림 20] 마감시공

[그림 21]건물 외관 사진 (1)

[그림 22]건물 외관 사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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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건물외관(3)

그러나 감정대상의 공사비 내역서와 시공 현장을 비교 검토하는 과정에

서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기준에 못 미치는 자재사용과 부실시공 부적절

한 시공을 발견하였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하는 갈등에 처하게 된

다.

(2) 간접비의 적용

표에서 보듯이 간접비의 기준은 직접공사비에 간접비 요율을 곱하여 산

출한 결과 금액인데 요율이 정해져 있는 계수가 있는가하면 이윤같이 “공

사원가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이윤을 15%를 초과하여

계상 할 수 없다.”라고 변수의 적용이 정의되어 있다. 15%의 폭은 적은

것이 아니며 예산공사비에서의 적용은 물론이고 계약공사비나 실행공사비

의 내역서에 산정되는 요율은 일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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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법원 감정의 최근 동향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소송실무연구회의 건설감정기준의 객관화와 감정

서 표준화연구에 대하여 건설소송의 진행에서 재판부는 하자의 존부, 보

수비용, 기성고 산정 등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판단은 감정인의 결과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구조물의 구조가 동일하며 하자의 발생 형태가 유

사한 경우의 감정에서도 감정인에 따라 하자 판단의 기준과 보수비를 산

출하는 기준 및 적용하는 보수방법 등이 달라, 감정 결론의 보수비 총액

에서도 큰 차이가 발생하여, 감정에 대한 불신과, 감정보완, 재감정 등으

로 소송의 지연과 과도한 비용의 소요 등 각종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또한 감정인마다 감정서의 형식과 작성 방법이 달라 일관성이 없어 재

판부에서 감정내용의 파악과 검토에 과도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고 있

다. 이러한 건설감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서울지방법원 건설소송

실무연구회에서 판사와 건설감정인들과의 건설전문 조정위원들이 공동으

로 연구하여, 건설전문 변호사들과 건설전문가들이 참석한 세미나와 토론

을 거쳐, 아래와 같은 사항들에 대한 건설감정기준과 표준감정서 작성지

침을 마련하여 「건설감정실무」를 발표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

기준과 지침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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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공사비 감정 사례 분석

제1절 타절 공사비 기성고 산정

1. 감정 개요

가. 사건 내용

강원도 00군 00면 00리 본 사건 대지에 1990. 7. 20. 관광레져용 콘도의

용도로 건축허가를 득하여 공사를 시작한 후 2013. 현재까지 23년간의 오

랜 기간 동안 건축주와 시공자, 설계. 감리자가 여러 번 교체되고, 공사가

중지되었다 계속 되는 등 복잡한 인적. 물적 관계가 형성되었다. 2010년

쯤 현재의 건축주가 사업권 및 시공권을 정리하고 공사를 재개하여 진행

하는 과정에서 원고 A주식회사에게 방수.조적.미장공사 중 일부분을 하도

급계약을 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건축주가 시

공사를 타시공회사로 교체하는 분쟁이 발생 된 것임. 복잡한 사항 속에서

타절에 대한 기성공사비 지급 요청을 구하는 소송을 하게 되었다.

나. 감정의 목적

감정 목적물에 대한 신축공사 중 원고 A 주식회사가 시행한 방수조적미

장공사에 따른 기성고(기성률)를 감정.

다. 감정의 목적물

강원도 00군 00면 00리 000-0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콘크리트위 아스팔

트 슁글지붕, 관광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및 운동시설, 지하1층 지상7층

OOOO 콘도건물

라. 감정사항

방수 조적 미장공사 건축허가도면 및 설계변경도면 중 방수조적미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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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과한 허가도면 및 설계변경도면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 A 주식회사가

2012. 2. 초까지 공사한 위 감정목적물에 대한 방수. 조적. 미장공사 내역

및 기성고(기성률) 원고가 해당공사를 진행하던 중 위 감정기준일에 공사

가 중단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바, 감정을 함에 있어서 각 하도급공사

계약서, 건축 허가도면 및 변경도면, 각 공사일보, 각 기성내역서(청구서),

공사내역서, 시공도면, 기타 자료를 참조하시어 판단하여야 한다.

마. 감정방법 및 공사비산출 기준

(1) 감정방법

(가) 본 공사현장이 1990. 7. 20. 건축허가부터 현재까지 23년이 지난

현장으로 00군청을 방문하여 허가사항, 신고사항, 허가도면 열람하여

현장에 대한 건설 추진과정과 일정을 확인하고 시공 기준 도면을 확인

하였다.

(나) 현장에서 원고 피고 관계자 회의 및 현장검증 3회 실시하였다.

(다) 시공물량 확정을 위한 현장조사 2회 실시하였다. 공사 시공 당시

감리자가 현장에 상주하지 아니하여 감리자로부터 자료 및 확인 할 수

없는 부분은 당사자 및 직접 시공한 관련자의 의견을 참고하였다.

(라) 공사 시공기준, 시공물량 산출 및 공사비 산출은 2010. 11. 24.

『설계 변경 허가도면』을 기준으로 하고 원고 피고가 제시한 공사도

면, 작업 일보를 참고하였으며 현장을 방문 조사하여 시공사항을 확인

하였다.

(마) 지하실 부분은 물에 잠겨있어(사진자료) 출입이 불가하여 원고

피고의 의견을 청취하고 허가설계 도면을 기준하여 제출 자료(도면 및

사진)를 검토하여 공사 물량을 판단 결정하였다.

(2) 비용 산출 기준

(가) 공사비용 산출기준은 재판장의 특정에 따라 2012. 2. 10.일을 기

준으로 산출하였다.

한
국
건
설
법
무
학
회



- 45 -

(나) 산정비용의 산출근거는 대한건설협회가 조사 공표한 분기별 “노

임단가” 및 재정경제부 허가기관인 사단법인 한국물가정보에서

발행한 “종합적산정보”의 일위대가표 및 사단법인 한국물가협회

발행 “종합물가정보” 등을 기준하여 적용하였다.

(다) 공사원가의 구성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서 정한 공사원가 작

성준칙의 범위 중 해당부분에 대하여 적용․산출 하되, 원고 회

사 계약서에 첨부된 공사원가 작성기준이 재경부 회계규칙 기준

과 상이하여 간접노무비. 경비 비율, 이윤등 요율은 계약서에 첨

부된 요율을 적용하였다.

(라) 노무비의 단가 기준은 대한건설협회가 조사. 공표한 시중노임단

가를 적용하며, 필요에 따라 공사계약서 또는 실제 지출한 노임

단가를 적용하였으며, 공사비의 할증은 작업의 난이도 등을 감안

하여 필요한 할증율을 적용하였다.

(마) 기성고 감정은 공사시 당사자 간의 이견 등으로 공사가 중단되

었을 시 이미 공사를 한 공사량을 산정하여 전체 계약금액 대비

기성고(율)를 확정하는 것이다. 검증기일시 재판장의 특정에 따라

대법원 판례대로 당사자 사이에 약정된 총공사비에 공사를 중단

할 당시의 공사 기성고 비율을 적용하며, 기성고 비율은 이미 완

선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에 미완성 부분을 완성하는데 소요되

는 공사비를 합친 전체 공사비 가운데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비

용이 차지하는 비율로 적용한다.

(바) 기성고 비율 공식

W : 도급인이 지급하여야할 공사대금

X : 약정된 도급 금액

Y : 기성고 비율

A=약정된 공사의 내역 중 이미 완성된 부분에 대한 공사 중단시

공사비

B=약정된 공사의 내역 중 미완성 부분을 완성하는데 소요될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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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시 공사비라고 하며,

기성고 비율 Y = 




∴ 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할 공사 대금

 ×  ×




기성부분 및 미완성 부분에 관한 공사비 (A, B)는 그 부분을 완성

하는데 소요될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말한다.

(사) 기타 모호한 부분 등에 대하여는 통상적인 건축물의 공사시 상

태 및 구성의 예를 기준하여 판단한다.

2. 감정 조사결과

가. 감정사항 요약

(1) 본 공사현장이 1990. 7. 20. 건축허가부터 현재까지 23년이 지난 현장

으로 오랜 공사기간동안 공사 중지 및 속행이 반복되고, 건축주, 시행

자, 시공자, 설계·감리자가 다수 교체되어 복잡한 관계가 현성되었다.

(2) 공사시공의 기준을 제시하고 조정하는 설계. 감리자가 서류상으로는

“OO건축 OOO”로 되어있으나, 상주감리 또는 작업지시 등 관련된 자

료가 없음. 즉 상주감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3) 2013. 4. 17.(수) OO군청을 방문하여 허가사항, 신고사항, 허가도면을

열람하여 현장에 대한 건설 추진과정과 일정을 확인한 결과, A(이하

원고라 함)이 시공한 기준도면은 2010. 11. 24. 『설계변경 허가도면』

을 기준으로 시공하였으며, 방수공사등 허가 도면과 하게 시공된 부

분이 있어 현장회의에서 원고, 피고에게 확인하였으나 작업지시, 회의

록 등 근거자료는 없다고 하였으며, 원사업자(계약서상 도급자)가

2011. 10. 12. ㈜OO종합건설에서 ㈜XX건설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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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인수 작업의 자료가 없어 원고 (시공회사)에서 제시한 공사시공

도면내용을 기준으로 산출된 것이다.

(4) 공정표, 현장설명서, 사용된 자재 검수자료, 현장대리인 신고등 공사량

및 내용을 결정하는 자료가 미비하여 현장회의 시 원고, 피고가 주장

하는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여 산출하였다.

(5) 공사 시공자가 다수 교체되는 과정에서 계속공사를 위한 중복 공사물

량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예를 들어 객실 발코니의 경우 소외

건설회사가 방수공사를 완료하고 타일 마감공사까지 완료하였으나 그

어떤 이유로 타일마감을 제거 하고 원고 회사가 다시 방수공사를 재

시공함. 따라서 중복공사 또는 오랜 공사 중지로 인한 바탕자재 및

기존 설치 자재의 노후화로 기준하기 어려운 추가 공사물량 등이 많

아 원고 피고의 의견차이의 원인이 된다고 판단된다.

(6) 공사원가의 구성은 “재경부 회계규칙”에서 정한 공사원가 작성준칙을

적용하여 산출해야 하지만 계약서에 첨부된 내역서내용(비율)과

일치시켰다.

(7) 지하층의 경우 물에 잠겨있어 (참고사진) 출입이 불가하여 공사부분

확인이 불가하므로 원고 피고가 제시한 사진과 설명을 기준으로 공사

량을 판단하였다.

나. 감정금액 및 기성률

원고의 감정신청서에 의한 감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시공된 부분 공사 금액(A) : 289,476,000 원

(2) 미시공된 부분 공사금액(B) : 32,527,000 원

(3) 계약시 약정된 공사금액(X) : 357,500,000 원

일금 : 삼천오백구십오만삼천원(￦35,9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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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성고 비율(Y)

Y=
A

×100%=
289,476,000 ×100=

89.90%A+B (289,476,000+32,527,000)

(5) 기성고 금액(W)

W=X×Y=X× (
A

) = 357,500,000 × 0.8990 = 321,392,500 원
A+B

3. 감정기준 분석

가. 공사 중단 시의 공사현황은 원고, 피고의 합동검증으로 판단이 가능

했지만 공사 시작의 공사현황은 원고 피고의 주장이 크게 상이하고

사진, 공사작업일보 등 자료 수집이 어려웠다. 원고 피고의 주장을

기초로 하여 감정인의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감정인이 임의로 결정하

였다.

나. 지하층에 물이 가득 차있어 현장 확인이 불가능하다. 원고(시공사)는

피고가 고의적으로 채웠다고 주장하고, 피고(건축주)는 방수하자로

누수현상이었다고 주장한다. 감정인이 원고 피고의 주장을 기초로 현

장경험(작업의 우선순위를 기본으로 하여)으로 임의로 판단할 수 밖

에 없었다.

다. 발코니 방수에 대하여 원고는 전 시공사가 방수공사 등이 부실하여

시공부분을 철거하고 방수공사와 타일 마감공사를 재시공 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전시공사가 시공한 부분에 방수가 이상이 없다고

주장한다. 계약서 첨부 내역에는 공사물량이 산입되어 있다. 재시공

한 것은 인정되지만 얼마만큼 재시공을 하였는지 방수에 하자가 있

었는지 판단할 자료도 없고 판단하기도 어렵다. 현장검증 시에 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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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현장조사 불가능

사례(지하실에물이차있음)

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감정인의 판단으로 재시공을 인정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라. 피고(건축주)는 타일 등 자재가 저가품이라고 주장하고, 원고는 정품

이라고 구입 영수증을 제시한다. 감정인이 육안으로 판단하기에는 저

가품으로 판단되지만 영수증의 진위조사, 시장조사, 등을 통한 확인

의 시간이 부족하여 원고측의 주장을 인정하였다.

마. 피고(건축주)측에서 주장한다. 원고가 제출한 공사 내역서가 계약서

에 첨부된 내역서가 아니고, 소송을 하기위해서 공사중지 이후에 법

원에 제출하기 위해 작성한 공사 내역서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피

고(건축주)도 공사 내역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공사계약 당시 공사계

약금액만 기록된 계약을 하였고 공사금액에 대한 내역서는 첨부되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 공사 시공 물량 기준이 없다. 시공기준도면으로

감정인이 직접 견적을 하여 내역서를 작성하여 공사비를 산정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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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공사비 산정

1. 감정개요

가. 사건 개요

본 감정대상 물건은 피고(A)가 기존에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던 사

무실을 2011. 9.월경 임대하여 내부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기존에 일

부만 복층으로 되어 있던 것을 마감 등 일부를 철거하고 지금의 구조

전체를 복층구조로 증축하면서 내부 구조변경 및 인테리어 공사를 한

것으로 임대료 분쟁이 발생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사항이다.

나. 감정의 목적

피고(A)가 진행한 이 사건 감정목적물에 대한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가

치 증가액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다.

다. 감정의 목적물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 OOO상가 111호 (집합건물 1층 111

호)

라. 감정사항

피고가 매입할 당시 이 사건 상가건물은 복층 골격만 조잡하고 엉성할뿐

만 아니라 낡아서 흉물로 남아있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완전 복층을 구

축하여 이사건 부동산의 객관적 가치를 도모할 목적으로, 2011. 9.경

61,490,000원을 들여

(1) 기존 복층 철거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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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층 및 복층의 천장, 벽체공사, 전기공사, 바닥공사, 철재기둥 필름공

사, 도배공사

(3) 1층 측면의 자동출입문 보수 및 출입문 알루미늄 문의 설치공사

(4) 환풍기 및 버티컬 설치, 에어컨 이전공사 및 기타공사(선팅, 간판, 창

고 설치공사 등)를 완료하였는바 피고의 위 공사로 인한 위 상가 111

호의 객관적 가치 증가액

마. 감정방법 및 공사비산출 기준

(1) 감정방법

(가) 본 감정대상 현장이 내부 구조 및 인테리어 변경공사를 2011. 9.월

에 시행하여 2013. 9.월(현재) 사용 중인 사무실 건물로, 공사 전

사진을 제외하고는 공사용 도면등 참고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현

장을 직접 실측하여 도면을 작성하고, 작성한 도면을 기준으로

공사비(재조달 원가)를 산출하였다.

(나) 객관적 가치증가액 결정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1조(감정평

가방식) 1항의 원가방식에 따라 원가법 및 적산법 등 비용성의 원

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을 사용하였으며, 제14조(건물의 감정평

가) 2항1호 재조달원가 산정방식에 따라 비용을 기준으로 산출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다) 내부구조변경 및 인테리어공사는 2011. 9. 14.부터 2011. 9. 27.까지

공사한 것으로 확인됨. 따라서 감정기준일을 2011. 9. 30.로 하였

다.

(라) 현장에서 원고 피고 관계자 회의 및 현장검증을 실시하였다.

2013. 8. 27.(화) 10:00 OOO상가 111호 -참석자: 원고, 피고, 감

한
국
건
설
법
무
학
회



- 52 -

정인, -내 용 : 공사 물량 확정을 위하여 현장을 확인하고 감정

방향 및 감정 내용을 원고, 피고에게 설명하였다.

(마) 시공물량 확정을 위한 현장조사(실측) 2회 실시 공사 설계도 시공

도 등 자료가 없어 실측도면을 작성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2회

실시하였다.

(사) 공사 시공기준, 시공물량 산출 및 공사비 산출은 직접 실측하여

작성한 도면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매설된 부분과 구조부분은 감정

인이 현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작성한 도면을 기준으로 하였다.

(2) 비용 산출 기준

(가) 공사비 산출기준은 2011. 9. 30.일을 기준으로 산출하였다.

(나) 공기단축을 위한 야간공사 등 업무시간외 특수공사로 인한 추가공

사비는 인정하지 않고 일반적인 공사비만을 계상하였다.

(다) 현장조사 결과 복층 일부 구간의 골조, 바닥타일 등 기존부분을

철거하지 않고 계속공사를 한 부분은 공사 물량에서 제외하였다.

(철골공사 물량은 산출량의 60%를, 1층 바닥타일은 산출 물량의

30%를 계상하였다.)

(라) 사무용가구 및 간판 등은 계상에서 제외하였다.

(마) 산출근거는 대한건설협회가 조사 공표한 분기별 “노임단가” 및 재

정경제부 허가기관인 사단법인 한국물가정보에서 발행한 “종합적

산정보”의 일위대가표 및 사단법인 한국물가협회 발행 “종합물가

정보” 등을 기준하여 적용하였다.

(바) 공사원가의 구성은 “재경부 계약규칙”에서 정한 공사원가 작성준

칙의 범위중 해당부분에 대하여 적용․산출하였다.

(사) 노무비의 단가 기준은 대한건설협회가 조사. 공표한 시중노임단가

를 적용하였음. 공사비의 할증은 작업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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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할증율을 적용하였다.

(아) 기타 모호한 부분 등에 대하여는 통상적인 건축물의 공사시 상태

및 구성의 예를 기준하여 판단한다.

2. 감정 조사결과

가. 감정사항 요약

(1) 본 감정대상 물건은 피고(A)가 기존에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던 사

무실을 2011. 9.월경 임대하여 내부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일부만 복

층으로 되어 있던 것을 철거하고 지금의 구조로 내부 구조변경 및

인테리어 공사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 공사 전 사진을 제외하고는 공사용 도면 등 참고자료를 을 확인할 수

없어 현장을 직접 실측하고 확인하여 도면을 작성하고, 도면을 기준

으로 공사비(재조달 원가)를 산출하였다.

(3) 현장조사 결과 구조변경 하는 과정에서 복층 일부 구간의 골조, 바닥

타일 등 기존의 일부분을 철거하지 않고 계속공사를 한 것으로 조사

되어 이 부분은 공사 물량에서 제외하였음. 철골공사 물량은 산출량

의 60%를, 1층 바닥타일은 산출 물량의 30%를 계상하였다.

(4) 사무용가구 및 간판 등은 계상에서 제외하였다.

(5) 객관적 가치증가액 산정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1조(감정평가

방식) 1항 원가방식에 따라 원가법 및 적산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

초한 감정평가방식을 사용 하였으며, 제14조(건물의 감정평가) 2항1호

재조달원가 산정방식에 따라 비용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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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내부구조변경 및 인테리어공사는 2011. 9. 14.부터 2011. 9. 27.까지 공

사한 것으로 조사됨. 따라서 감정기준일을 2011. 9. 30.로 하였다.

(7) 공사원가의 구성은 “재경부 계약규칙”에서 정한 공사원가 작성준칙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나. 감정금액

피고의 감정신청서에 의한 감정결과는 일금 : 삼천오백구십오만삼천원

(￦35,953,000)이 된다.

3. 감정기준 분석

가. 공사기준도면이 없다. 감정인이 실측도면을 작성하여 공사물량을 산출

하고, 내역서를 작성하여 적정공사비를 산정하였다.

나. 자료가 없어 철거물량의 기준 설정이 어려웠다. 원고 피고의 주장이

상이했다. 감정인의 경험으로 원고, 피고의 동의를 유도하여 임의로

결정하였다.

다.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감가상각 기준이 없어 적정공사비 결정이 어렵

다. 감정기준일 가격을 적용하고 감정서에 내용을 기술하였다.

라. 매설부분에 대한 자료(사진, 공사내역서)가 없어 물량산출 어려움. 감

정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노출된 구조를 기준으로 도면을 임의로 작성

하였다.

마. 피고는 부착형 가구, 일체형 간판 등 물량이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

한다. 산입되어야 할 물량과 제외되어야 할 시공 물량의 기준설정이

어렵다. 감정인이 부착물에 대한 물량을 원고 피고에게 설명하고 제

외하였다.

바. 설계도, 시방서 등 시공 기준이 없어 자재 품질에 상응하는 공사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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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이 원고, 피고의 상반된 주장에 기준 결정에 어렵다. 최대한 자재

품질과 공사비를 대응시켜 산출하였다.

[그림 25] 시공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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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적정공사비 결정을 위한 기준 설정

제1절 표준건축비

건축물을 평가하거나 건축비에 대한 융자 등을 위하여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표준으로 삼는 건축비를 말한다. 표준건축비에는 공사비와 설계감

리비, 부대비용 등을 포함하여 산정된다. 그 분류는 철근콘크리트 벽식구

조,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 철골조의 3가지 유형으로 층별로 세분화되어

고시된다. 2007년 9월 1일 실시된 분양가 상한제에 따라 정부는 ‘표준건축

비’를 임대아파트를 지을 때 기준이 되는 ‘분양가 상한액’으로 사용한다.

임대아파트에는 ‘표준건축비’라는 용어로 쓰이고, 일반아파트에는 ‘기본형

건축비’라고 쓴다.

제2절 적정공사비

건축공사에서 적정공사비란 두 가지 경우가 있다. 하나는 공사 계획. 또

는 설계단계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의 적정공

사비(Optimum Cost) 개념이고 또 하나는 공사 결과물에 대한 객관적인

가치 부여 측면의 적정공사비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사 결과물에 대한 가

치부여 측면의 적정공사비에 한정한다.

소송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에는 그 공사가 완료 되었거나 또는 공사 중

이거나 분명 그 투입된 가치(원가)가 있다.

그 가치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의111) 정상가격이 아닌 특정가

격12)에 해당한다.

11)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거래된 후 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거래 당

사자간에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적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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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감정에서 적정공사비란 실적공사비를 원가법에 의한 재조달 원

가 방식으로 산출한 것을 말한다.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에 따른 표준건축

비 산정에 따른 공사비와 그 기준을 달리해야 한다.

표준 건축비 산정에서 적용하는 기준 즉 건설 환경이 특정되지 않았거

나, 기준설정이 모호한 부분은 가장 일반적인 기준을 찾아 적용하게 되지

만 적정공사비 산정에서는 특정되지 않았거나 기준 설정이 어려운 부분이

라도 일반적인 가정의 설정이 아니고 실제 시공된 공사물이 존재하고 그

결과물을 대상으로 최대한 분쟁의 쟁점에 접근하는 기준을 설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제3절 적정공사비 적용의 필요성

건설공사 도중에 또는 완료 후에 공사비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소

송을 하게 되면, 실적공사비에 대하여 첨예한 다툼을 한다. 도급자 입장에

서는 계약서에 첨부된 공사대금을 증명으로 하여 하자감정을 통하여 자재

적용의 부적합 등 시공의 부당성 등을 주장하며 지급공사비를 낮추려고

할 것이며, 수급자 입장에서는 공사비 투입을 증거로 추가공사비를 인정

받기 위하여 최저공사비에 대한 부당성을 입증하며 더 많은 공사비를 요

구하는 주장을 할 것이다. 그러나 수급자 또는 시공자는 공사비의 모순,

구두합의, 유권해석에서의 불리한 입장 등에 증거확보가 쉽지 않다.

따라서 최근 수급자 또는 시공자 입장에서는 기성고에 의한 공사비확정

을 대신하여 투입공사비에 대한 가치 상승 즉 유익비를 인정받을 목적으

로 감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감정인이 쌍방으로부터 수집

하여 작성한 보고서 속에서 부족한 증거를 찾으려 한다. 적정공사비 산정

의 목적이다.

적정공사비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실제 시공되어진 공사 현장의 분석이

12) 대상물건의 성격상 또는 감정평가에 있어 특수한 조건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그 성격

또는 조건에 부응하는 특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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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우선이다. 그러나 설계도서 작성, 기초공사, 각종 본 공사 등 순차적

으로 이루어진 공정별 시공내용과 책임을 판단하기가 어렵다. 더구나 감

정의 전제사실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감정인의 주관적 판단. 예를 들어 기

초부분에 대하여 시공물량을 견적하는 과정에서 설계도, 시방서 등에 특

정되지 않은 항목에 대하여 평가 하고, 노동력 소모량 등 물량의 판단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실적공사비를 산정하는데 있어 적용기준의 객관성은 법원공사비 감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원고와 피고 도급자와 수급자의 상반된 주장에 대한 쌍방이 모두 이해하

고 재판부가 이해하는 공사비가 곧 적정공사비 이며 감정인은 전문가로서

이 부분의 해결사이다.

제4절 공사비 감정에서 적정공사비 적용 방안

이상을 정리하면 공사비 감정에서 감정인은 경계가 모호하고 복잡한 사

실을 전문적인 기술로 기준을 설정하고 객관화해야하며(가시화) 쉬운 계

산식으로 변환시켜야 한다(단순화). 즉, 자료가 부족하거나 원고. 피고의

상반된 주장에 대한 공사 시공에 대하여 객관화 하는 방법은 공사현장 전

반에 대하여 평가를 하여 평가표를 만들어 공사비에 미치는 영향을 계수

화 하여 공사비 내역 산출에 적용하는 것이다.

현장 조사한 항목 중에서 공사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중에 객관적으

로 평가하거나 접근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가. 실행 예산의 적정성.

최저가 낙찰의 유무, 최소공사비의 여부 등 실행 예산의 적정성을 평가

해야 한다. 설계도와 실행예산은 적당한가? 설계도서, 시방서 공사내역서

의 일치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시공의 기준이 되는 상세설계도는

작성 되었나를 평가해야 한다. 신기술 도입이 있고 적정하였나를 평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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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나. 시공관리의 적정성

시공계획서는 잘 운영되었나? 시공계획서는 감리·감독자의 승인과정을

거쳐서 확정되며 공사실행, 점검, 확인 등의 근거가 되므로 작성 및 승인

의 주체는 관리계획과 자원조달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안전관리

는 잘 되었나?시공계획서의 작성 항목은 ‘책이감리현장참여자업무지침서

“13)에 명시되어 있다. ①공법의 선정, ②장비조달, ③자재의 반입 및 수송

계획, ④노무 및 외주계획 등이 포함된다.

다. 공정관리의 적정성

공정관리는 주어진 공사기간 내에 적절한 건설자원을 투입하여 요구의

품질을 충족하면서 경제적이고 안전하게 공사를 완성하기 위한 관리과정

이다. 공정관리는 ①최적의 공정관리로 공사비 절감, ②공법, 시공순서, 공

간활용의 개선으로 시공능률 제고, ③건설자원의 가동률 증대, ④공정의

합리화를 목표로 하게 되는데 평가는 중요한 항목이다.

라. 품질관리의 적정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는 발주자의 요구품질을 실현하기 위한 계획, 시공,

점검, 조치 등의 과정을 말한다. 발주자와 설계자가 요구하는 품질수준을

시공품질계획에 반영하고, 하자가 많은 공종을 선별하여 집중관리하며, 품

질의 특성, 품질의 표준, 작업의 표준을 정의해야 하며, 자재 및 부재의

품질 및 시공 정밀도를 검사하고 시험·검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발주자

가 요구하는 품질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나, 설계변경으로 자

재 시공의 부적절한 내용은 없는가를 평가해야 한다.

13)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094호“책임감리현장참여자업무지침서”, 제33조(시공계획서의

검토·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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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공사 대금 운영의 적정성

공사 내역서를 공사와 연계하여 적정하게 운영하였는지, 공사대금 지불

은 계약서의 의거 잘 지켜졌는지, 하도급 대금은 운영은 적정하는지 여부

를 판단한다.

바. 기계설비의 적정성

급수 위생 급탕설비의 설계와 시공은 잘 되었나, 그리고 냉난방 설비의

설계는 적절한가를 평가한다.

사. 전기설비의 적정성

전력 수급은 잘 되었나, 전기공사 설계와 시공의 적정성 및 통신설비는

잘 시공 되었나를 평가한다.

아. 감리의 적정성

설계감리제도는 설계작업에 참여하지 않은 건축사 또는 설계전문업체가

현장도면을 직접 관리함으로써 설계단계부터 시설물공사를 효율적으로 진

행하기 위한 용역제도이다. 관련근거는 건설기술관리법(제22조) 및 동시행

령(64조 및 72조)에 대상용역과 업무범위가 규정되어 있다. ①현장과 설

계·시방기준과의 적합성, ②공법·재료의 적정성과 시공성, ③구조계산, 지

반조사, 측량 등의 용역내용, ④설계공정, 공사기간, 공사비, 설계비의 산

출 내역을 검토한다. 감리보고서는 잘 되었나, 감리자의 문제해결을 위한

조치는 적정하였나를 평가해야 한다.

자. 감정신청인 주장의 적정성

감정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는 적정하고 합리적인가를 판단해야 한다. 분

쟁의 발생에 대한 신청인의 입장을 해석하고, 기타 공사 관련 분야의 적

합성을 판단하여 공사비에 관련한 내용을 특정 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감정 신청인의 주장의 합리적인가. 감정 신청인의 적절한 의견을 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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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점 수
비 고

(평가 사유 기록)

1.실행예산의 적정성

2.시공관리의 적정성

3.공정관리의 적정성

4.품질관리의 적정성

<표 10> 현장계수(C) 산정표

였나를 평가해야 한다.

차. 피감정인 주장의 적정성

감정신청인 내용과 같다. 피감정인의 주장은 합리적인지, 피감정인의은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였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이러한 부분들은 공사 관

련자의 결정이 공사품질과 공사비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공사비 감정에서는 적정공사비를 감정인이 충분히 조사하여 분석한 기

준으로 현장의 투입가격에 대한 공사비를 비교적 정확하게 산출하여 적정

공사비를 산출하였다고 해도 도급인 수급인의 기준에서 신용을 주지 않고

또 감정인간의 차이가가 발생한다. 객관화하지 못하고 주관적인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적정공사비 산정을

위한 대안이 적정 공사비 산정을 위한 현장에 대한 계수화이다.

계수화 하면서 내역서 작성시 누락되었거나 잘못 적용된 오류를 바로잡

을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현장의 시공 중요 사항 중에 객관화 할 수 있는 항목 10개의 분야를 선

정하여 항목별로 점수를 감정인의 기준에 의하여 매우 양호(+0.8)에서부

터 보통(0) 매우 불량(-0.8)로 등급으로 평가하여 평균점수를 계수 C로

산정한다. 평가 항목은 현장의 상황에 따라 감정의 목적에 따라, 감정인의

판단에 따라 항목을 증감하거나 내용을 달리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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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점 수
비 고

(평가 사유 기록)

5.기계설비, 위생설비 시공상태

6.전기설비 시공상태

7.공사대금 운용의 적정성

8.감리는 충실하였나?

9.감정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10.감정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평 균(합계÷10)

적정 공사비 (A) = 감정인 기준공사비(W) × 현장계수(C)

감정 기준공사비(W) = [감정인이 인정한 투입 공사비(T) + 표준단가에 의한

공사비(K)] / 2

현장계수(C) = 적용자재, 시공품질, 공정관리의 적정성(1.08~0.92)

산출된 계수는 공사 진행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설명을 대신할 것이며

산출된 공사비는 재판이 요구하는 객관적인 공사비가 되며, 재판부와 다

툼의 상대자가 원하는 정확한 공사비 산정에 좀 더 접근하였다고 볼 것이

다. 산정방식을 통일하여 유사한 사건에 대한 비교분석이 가능하고 통계

작성의 기초자료가 작성되게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산정된 실적공

사비는 기성고 산정을 위한 공사비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제5절 적정공사비 산정에서 현장계수 적용

실례를 들어 적정공사비를 산정해 본다.(단 본사건의 개요 및 내용은

대안을 설명하기 위하여 본인이 각색을 하였다)

1. 감 정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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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건내용

감정신청인 2010. 10. 27. 원고(A)건설주식회사는 본사건 건물 건설공사

에 대하여 건축주인 피고(B)주식회사로부터 평당 단가 3,600,000월/평 총

공사금액 7,253,1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0.

12. 3. 착공을 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공사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차

례 공기연장과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계약금액 변경을 하였다. 2012. 3.

25. 평당 단가 3,870,000원, 총공사금액 7,797,35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변경도급계약을 하였으며, 공사 진행하던 중에 2012. 8. 31. 공정률 87%

(감리자 인정)에서 공사 분쟁으로 건축주인 피고(B)주식회사가 원고에게

중도 해지 통보를 하고 시공사 교체를 함에 따라 원고(A)주식회사는 타

절 공사비 청구의 소송을 하게 된 것이다.

나. 감정의 목적

피고는 이 사건 공증서에 기하여 집행을 개시하고 있음. 원고는 피고에게

현장을 이미 명도 해 주었는데 피고는 기성고를 확정해주지 않고 있음.

피고가 원래 2012. 9. 30.경 까지 확정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이를 확정해

주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설혹 확정해 주더라도 원고 입장에서는 액면

그대로 믿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피고가 즉시 추가공사를 진행할 것이

예상되는바, 그러한 경우 원고의 기성고에 관하여 나중에 시비가 될 소지

가 많음. 이에 기성고를 명백히 하고자 이건 감정신청을 하게 됨.

다. 감정대상 건물개요

(1) 감정 건물 위치 :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번지

(2) 감정 건물의 개요

(가) 대지면적 : 793.00㎡(239.88평)

(나) 연 면 적 : 6,660.35㎡(2,014.76평)-허가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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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건 폐 율 : 59.94%

(라) 용 적 율 : 688.17%

(마) 구 조 : 철근콘크리트 RC조 + 벽식구조

(바) 주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 도시형생활주택(120가구), 오피스텔

(44실)

(사) 층 수 : 지하2층 지상17층

(아) 조경면적 : 119.21㎡(15.03%) 〉15%

(자) 주차대수 : 40대 (자주식 10대, 기계식 30대)

(차)시설별 면적 : 오피스텔 1,611.04㎡( 487.34평) 24.19%

도시형생활주택 3,311.24㎡(1,001.65평) 49.71%

근린생활시설 1,738.07㎡( 525.77평) 26.10%

마. 감정사항

가. 감정 목적물에 대한 신축공사 중 2012. 8. 31. 기준하여

원고 (A)주식회사 시행한 공정이 몇% 인지,

나. 완성된 상태의 기성공사내역의 액수가 얼마로 평가되는지를 감정.

바. 감정방법 및 공사비 산출 기준

(1) 감정방법

(가) 본 공사현장은 2009. 2. 11. 건축 허가를 받아, 2012.11.12. 사용승

인을 받을 때 까지 건축주 변경, 시공자 변경, 설계 및 감리자 변

경 등 복잡한 건설 관계자 변경이 있었다. OO구청을 방문하여

허가사항, 신고사항, 허가도면을 열람하여 현장에 대한 건설 추진

과정과 일정을 확인하고 시공 기준 도면을 확인하였다.

(나) 현장에서 원고 피고 관계자 회의 및 현장검증 4회 실시“회의 내

용은 기록에서 삭제하였다.”

(다) 시공 확인과 시공 물량 확정을 위한 현장조사 2회 실시하였다.

(라) 공사 시공기준, 시공물량 산출 및 공사비 산출은 2010. 7. 28.

『제2차 설계 변경 허가도면』을 기준으로 하였고, 원고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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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한 공사도면, 작업일보를 참고 하였으며 현장을 방문 조사하

여 시공사항을 확인하였다..

(2) 비용 산출 기준

(가) 공정률 및 공사비용 산출기준은 재판장의 특정에 따라 2012. 8.

31.일을 기준으로 하였다.

(나) 산정비용의 산출근거는 대한건설협회가 조사 공표한 분기별 “노

임단가” 및 재정경제부 허가기관인 사단법인 한국물가정보에서

발행한 “종합적산정보”의 일위대가표 및 사단법인 한국물가협회

발행 “종합 물가정보” 등을 기준하여 적용하였다.

(다) 공사원가의 구성은 “재경부 회계규칙”에서 정한 공사원가 작성준

칙의 범위 중 해당부분에 대하여 적용․산출 하되, 본 감정의 목

적이 원고 회사가 시공한 기성공사의 평가액을 구하는 감정이므

로 계약서에 적용된 요율을 준용하였다.

즉 이윤 등 요율은 계약서에 첨부된 내역서 요율을 준용하였다.

(라) 노무비의 단가 기준은 대한건설협회가 조사. 공표한 시중노임단

가를 적용하며, 필요에 따라 공사계약서 또는 실제 지출한 노임

단가를 적용하였으며, 공사비의 할증은 작업의 난이도 등을 감안

하여 필요한 할증율을 적용하였다.

(마) 기성율 결정은 공사가 중단되었을 시 이미 공사를 한 공사량을

산정하여, 검증기일시 재판장의 특정에 따라 대법원 판례대로,

기성고 비율은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에 미완성 부

분을 완성하는데 소요되는 공사비를 합친 전체 공사비 가운데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로 적용하였다.

(바) 기성고 비율 공식

Y : 기성고 비율

A = 약정된 공사의 내역 중 이미 완성된 부분에 대한 공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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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공사비

B = 약정된 공사의 내역 중 미완성 부분을 완성하는데 소요될 공사

중단 시 공사비라고 하며,

기성고 비율 Y = 




기성부분 및 미완성 부분에 관한 공사비 (A, B)는 그 부분을 완성

하는데 소요될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말 함.

(사) 기타 모호한 부분 등에 대하여는 통상적인 건축물의 공사 시 상

태 및 구성의 예를 기준하여 판단한다.

2. 감정 조사결과

가. 감정사항 요약

(1) 2012. 8. 31. 기준 공사 진행 사항은 “기록 생략하였다”

(2) 2012. 8. 31. 기준 공사 한계는 책임감리원이 작성한 공정 확인서의

내용이 비교적 정확하다고 판단된다.

(3) 본 공사현장은 2010. 2. 11. OO구청으로부터 신축허가를 받아2010. 12.

3. 착공하여, 2012. 11. 12.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로 건설사업 진행

중에 건축주 가 변경되고 시공자 설계. 감리자가 변경되는 등 변경이

많았으며 특히 공사 중 분쟁으로 공사 중지가 몇 차례 발생하였다.

공사 중지로 오랫동안 공사현장이 방치된 사항은 없다고 조사되었다.

(4) 2012.10.23.(수) 1차 검증을 시작으로 4차에 걸친 현장검증 및

시공한계 결정에서 대체적으로 원고, 피고 참석자의 의견이

일치하였다. 또한 공사 품질은 9등급 분류로 5등급 정도의 중급으로,

자재 적용 또한 중급정도의 자재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5) 원고측과 피고측의 의견 대립이 되는 부분은 공사계약 당시 공사대금

금액 결정을 총액으로 한 것이 아니고 단위 면적당 공사금액을

정하므로 해서 원고(A)종합건설측은 발코니 확장면적

부분(642.60㎡)에 대한 공사비가 증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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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비(자재비:인건비) 구성비 비율

감정인 작성한 자재비:인건비 48.16 : 51.84

계약금액 기준 자재비:인건비 73.07 : 26.93 

수급자 재출   자재비:인건비 69.67 : 30.51

<표 11> 건축공사 직접비 구성비 분석

피고(B)주식회사는 변경 공사계약에 발코니 확장부분에 대한

공사비가 산입되었기 때문에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감정인은 『평가에 관한 규칙』제11조(감정평가방식) 2항 비교방식에

의한 공사비 적용에서 발코니 확장면적(642.60㎡)을 산입하여

산정하였다.

(6) 기계식 주차타워는 공사비에 산입하였다

(7) 원고가 주장하는 동절기 공사로 인한 추가공사비와 거푸집 자재의

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변경 등은 변경사유가 확인되지 않아

제외하였다.

나. 기성률 및 감정금액

이상 에서 도급금액의 설계금액(예정가격) 대비 낙찰률은 6,814,883,000

÷ 13,230,790,000 × 100 = 51.51% 로 판단된다. 또한 적정 공사비는 수급

자가 제시한 10,411,880,000원과 도급자가 제시한 계약금액에 대한 공사비

6,814,883,000원 사이에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건축공사 직접비(자재비:

인건비) 구성비를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14).

14) 한국감정원 자료 자재비:인건비 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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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공사비 산정 예시

감정인이 작정한 공사비는 한국감정원에서 매년 조사하여 발간하는 비

율과 유사하지만 도급계약서와 수급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자재비의 비

율이 월등히 높음을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경비 계상의 차이도 있겠지만

감정인은 일위대가표를 작성하여 공사비에 대하여 자재비 인건비의 비율

을 충분히 분배하였지만 계약 금액은 급하게 낙찰금액 또는 시담 결과 금

액에 맞추어 급하게 내역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일위대가 작성이 충분하

지 않아 자재비 인건비 분배가 부족하여 많은 인건비 비용이 자재비로 계

상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간접비 요율적용이 표준에서 벗어나게 되며

현장시행에서 부가가치세 처리에 문제가 발생 될 수도 있다. 감정에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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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 존재하는 불확실한 인자들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계수로 산출하여

감정인 마다 달라질 수 있는 기준을 통일해야 하는 것이다.

[그림 27] 시공된 공사 원가 계산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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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공된 부분 공사 금액(A) : 8,732,090,852 원

2) 미시공된 부분 공사금액(B) : 1,258,845,836 원

3) 기성고 비율(Y)

Y=
A

×100%=
8,732,090,852

×100=87.40%
A+B (8,732,090,852+1,258,845,836)

<표 12> 기성률 산정 산식

[그림 28] 시공된 공사 원가 계산서 예시

기성률 산정은 판사의 기준 시점을 기준하여 기성률을 산정한다. 설계

변경과 변경계약이 수차례 있었으므로 대법원2000다40995판결 (대법원

2003.2.26.판결)에 따라 다음 산식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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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점 수 비고

1.실행예산의 적정성 +0.6 양호함

2.시공관리의 적정성 0.0 보통

3.공정관리의 적정성 -0.4 불량(공기연장됨)

4.품질관리의 적정성 +0.4 양호

5.기계설비, 위생설비 시공상태 +0.4 양호

6.전기설비 시공상태 +0.4 양호

7.공사대금 운용의 적정성 -0.2 약간 불량함

8.감리는 충실하였나? +0.6 매우 양호

9.감정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0.2 양호

10.감정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0.2 양호

평 균(합계÷10) +0.26 비교적 양호함

시공된 공사비와 미시공된 공사비의 단가기준은 수급자가 주장하는 주

장에 불확실한 요소와, 제외되어야 할 항목을 제외시키고 시멘트 철근등

공공공사에서 관급자재로 적용하는 품목은 실거래 단가를 기타 단가는 수

급자가 주장하는 단가를 감정인이 작성한 일위대가 가격을 참조하여 적용

하였다. 적정 공사비 산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감정인이 인정하는 투입공사비(T) 8,732,090,000원

계약금액 대비 기성금액 (B) 6,814,883,000원

표준가격에 의한 공사비(K) 8,990,462,000원

〈표 13〉공사 품질 계수(C) 산정

* 각각의 점수는 9분법으로 하여

매우 양호(+0.6~+0.8), 양호(+0.2~+0,4), 보통(0.0), 불량(-0.2~-0.4)

매우 불량(-0.6~-0.8)로 평가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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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기준 가격(W) = (감정인이 인정하는 투입공사비 (T) + 표준가격에

의한 공사비(K)) ÷ 2 = (8,732,090,000원 + 8,990,462,000) ÷ 2 =

8,852,672,500원이 되고 감정인이 인정하는 투입공사비(T)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5조(건물의 감정평가) 원가법에 의해서 산정한다.

표준공사비(K)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1조(감정평가 방식) 2.비교

방식에 의한 산정한다. 따라서 적정공사비(A) = 감정기준 가격(W)× 현장

계수(C) = 8,852,672,500 × 1.026 = 9,082,284,985(≒ 9,082,284,000)가 된다.

이러한 산정방법은 실제 시공한 시공질이 계수에 의해 객관적으로 표현

되고 평가 되고, 감정인이 산정하는 실제 투입한 가격에 대한 도급자와

수급자의 불만에 대한 설명 자료를 제공하며, 대형건물, 소형건물, 공공건

물, 민간건물 모두에 적용 가능하고, 객관화된 현장계수를 적용함으로써

적정공사비를 산정하는데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하여 객관화하여 감정인 마

다 발생할 수 있는 변수를 최소화 한다는 점 등의 장점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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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공사비 (A) = 감정기준공사비(W) × 현장계수(C)

감정 기준공사비(W) = [감정인이 인정한 투입 공사비(T) + 표준단

가에 의한 공사비(K)] / 2

현장계수(C) = 적용자재, 시공품질, 공정관리의 적정성(1.1~0.9)

제6장 결론

건설소송의 핵심은 건설공정의 복합성이라는 모호함을 꿰뚫어 각 당사

자의 몫(권리이든, 의무이든 간에)을 정확히 구분해 내는 작업이라고 정의

하고 싶다.15) 건설소송에 있어서 검증감정은 상대방이 서로 반대의 입장

에서 첨예하게 관찰되어지는 상황에서 작성되어지기 때문에 공사비 감정

의 보고서는 그 자체가 사실적이어야 하고 객관적이어야 하고 확실한 근

거에 기초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공사비 산출 감정에서 공사비의 기준이

정확하게 표현되어야 하기 때문에 공사비 산출과정에서 불확실한 인자들

을 정확한 계수로 기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공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공사비 감정에서 기준하기 어려운

부분을 기준하여 적정공사비를 찾아 총 공사비를 산출하고,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기준하여 산출한 감가계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것

이 가장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사실에 근접한 공사비가 될 것이다.

현장계수를 적용하여 공사비를 산출하므로서 적정공사비는 재판이 요

구에 조금 더 객관적으로 접근한 공사비가 될 것이다. 산정방식을 통일하

여 유사한 사건에 대한 비교분석이 가능하고 통계작성의 기초자료가 작성

되게 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산정된 실적공사비는 기성고 산정을 위

한 공사비 산정에도 응용할 수 있을 것 이다.

건설분쟁이 발생하여 법정다툼의 과정에서 시행하는 공사비 감정은 담

보 및 한국감정원 등 감정평가사에 의한 감정의 기초자료로서 행해지는

15) 윤재윤,건설분쟁관계법,(2012) ⅲ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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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표준건축비) 산정과는 그 기준이 다르다. 물론 공사에 직.간접적으

로 관련된 당사자들이 생각하고 정의하는 공사비와도 성격이 다르다. 전

문적인 기술로 모순된 사실을 규명하고 개관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재판이

요구하는 쟁점을 재판부는 물론 전문가가 아닌 소송 당사자가 쉽게 이해

할 수 있는 공사비를 산정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공사비 감정의 본

질이다.

이와같은 주제는 계속 연구하여 우리 현실사회에 존재하는 풀 수 없는

모순들을 전문적인 기술로 극복하는 것이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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